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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1238 호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경과

○ 제 출 일 자 : 2016. 5. 31.(화)

○ 제  출  자  :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 : 2016. 6. 20.(월)

○ 위원회 심사 : 2016. 6. 23.(목)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201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건 695백만원(일반회계 5건 

536, 특별회계 3건 159)이며, 지출은 675백만원, 집행잔액은 20

백만원임. 지출내역으로는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경비 332백만원,

소송판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 173백만원, 메르스 확산방지 

사업지원 26백만원, 행정소송결과 감정평가 증액분 109백만원,

건축허가취소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34백만원등으로 이

와 같은 예비비지출은 예비비제도의 목적과 시기에 적합한 집행

이라 보여짐.


